
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검증기관의 업무기준(제40조제4항 관련)

1.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.

2. 검증기관은 다른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.

3.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

된다.

4.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,

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5.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

넘어서는 안 되며, 검증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.

6.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이를

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.

7.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

평가해야 한다.

8.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9.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, 이를 지

속적이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.

10.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

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.

11. 검증심사원 2명 이상이 한 조(組)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도록 배정하고, 배정

된 검증심사원 외의 검증심사원이 해당 조에 참여하여 검증을 수행하게 해서는

안 된다.

12. 검증기관은 법인의 명칭,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

날부터 30일 이내에, 검증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

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

